
시간제취업비자（Ｓ－３）발급

q 유학(D-2)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

는 아르바이트(시간제취업)(S-3)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. 아르바이

트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안내 내용에 따라 아르바이트(S-3)비자

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

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, 심각한 경우 출국 조치 될

수 있습니다.

q 신청방법

○ 제출서류

-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청서

- 성적증명서

- 시간제취업 추천서

-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

q 허용범위

○ 허용시간

- (학부생) 주당 20시간 이내

- (석․박사과정) 주당 30시간 이내

- (석․박사 수료 후 논문 준비생) 주당 30시간 이내

※ 학기 중 공휴일 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 무제한(주당 허용시간

산정 시 제외)

○ 허가 기간 및 사업장 수

- 처리요령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, 장소는 2곳으로 한정

○ 허용분야

- 통역․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 등

-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, 식당점원, 행사보조요원

등 활동 ※ 중국어, 일본어,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

-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
○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

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
